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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정계획 수립 개요

1. 수정계획 개요

1)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 정책방향으로써

’14년 3월「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고시

◦ ’14년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개발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국내·외 수산업․어촌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책환경에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수정계획 마련

◦ 어촌어항법 제4조에서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어촌어항법)

제4조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을 고시하여야 한다.

◦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5.1.12.)과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2015. 6) 등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된 어촌․어항 정책 마련

* 3대 추진전략․9대 과제 제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6차산업화,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마을 조성 방안 등 제시

** 어촌 6차산업화 및 다기능어항으로 개발․전환하여 창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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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능어항 및 어촌 6차산업화 확대, 명품 어촌·어항 개발, 어촌어항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추진 등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의 신규·확대 추진 필요

- 한․중 FTA 협상 타결(2014. 11) 등 전방위적인 FTA 체결 가속화로 인해

어촌·어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필요

◦ 수산업․어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추진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체제와 예산확보 등 사업 집행력 제고

-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과

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관련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수요 변화의 당위성을 마련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수정계획의 목적

◦ (목적) 어촌·어항을 둘러싼 수산업 여건변화와 정부의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2014∼2018)에 대한

수정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행할 어촌·어항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 2013년 기본계획 수립 시점과 달라진 수산업 여건변화와 새로운

어촌․어항 정책수요에 따른 실제 개발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이후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등 개정된 관련 법제도 변경과 한․중 FTA 체결 등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추진 등 불가피한 부문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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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계획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수정계획의 기본방향

◦ (여건변화 대응) 어촌·어항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책

환경 등 불가피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

- 수정계획은 기후변화, FTA 체결, 어업여건 등 불가피한 여건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명품 어촌․어항 개발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위상강화) 어촌·어항의 종합적인 법정계획으로써 관련계획 및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절차 등 수정계획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감

- 수정계획은 지자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된 사업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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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과제 결과 반영) 수정계획은 어촌․어항의 개발수요

변화와 새로운 정책개발 등 정책 추진과제 관련용역 결과 반영

-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국가어항 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2015)」등 관련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수요 변화 등 반영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연구(2015)」,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2015)」 등 새로운 정책환경과 대외 여건변화에 따른 용역

결과 반영

◦ (새로운 정책환경 수용) 「어촌리모델링법」제정(2014.7.15. 시행),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2015.8.4. 시행),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개정(2014.9 시행) 등 관련법률 제․개정에 따라 새로운 정책환경 반영

2) 수정계획의 주요내용

(1) 미래산업화의 중심으로 어항개발

□ 어항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 (국가어항 신규개발) 지방/어촌정주어항 중 수산여건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어항 이용도가 현저하게 높아진

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여 개발

-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만족하거나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요기능을

갖는 어항의 신규 개발을 통해 연안지역의 경제중심지 역할 수행

* 수산거점기능(7개항) : 소래포구항, 무창포항, 초평항, 장목항, 송도항, 개야도항, 진두항

* 교통·관광·유통기능(3개항) : 삽진항, 당목항, 오천항

* 단, 예산확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5년 및 2016년에 단계적으로 추진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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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어항 신규개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설 부족 및 사용

불편이 나타나는 어촌정주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신규개발 추진

- 지방어항 지정·개발 협의 시 어항지정 Up-Down제 도입에 따라

해당 시·군 내 이용이 저조한 지방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하향 조정

- 지방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이용

활성화 정도, 개발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시급성 등을 검토

* 지방어항 완공율이 저조한 시·군은 신규개발보다 기존 지방어항의 완공위주

집중투자를 유도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결과 반영]

◦ (어항정비사업 지속 추진) 어항 노후화 및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 시설 노후화 어항정비(40개항) : 선진포항, 덕적도항, 울도항, 장봉항, 공현진항,

아야진항, 금진항, 덕산항,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 안흥항, 모항항, 어청도항, 연도항

(전북), 말도항, 계마항, 안마항, 서거차항, 녹동항, 청산도항, 소안항, 가거도항,

전장포항, 어란진항, 사동항(전남), 풍남항, 돌산항, 원평항, 축산항, 감포항, 읍천항,

대보항, 구조라항, 다대다포항, 외포항, 능양항, 신양항, 사동항(경북), 현포항

* 어선이용 활성화에 따른 기본시설 확충(3개항) : 원전항, 광암항, 삼덕항

* 수제선 정비등 어항환경개선(5개항) : 낭도항, 시산항, 수품항, 발포항, 삼길포항

* 항내 매몰, 침수방지 대책 수립(4개항) : 대진항(경북), 신수항, 오천항, 홍원항

* 관광 활성화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확충(6개항) : 대진항(강원), 대포항, 남애항,

강릉항, 정자항, 마량항

◦ (어항 구조개편 ) 항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어항지정

Up-Down 제도’ 도입
*
과 이에 대한 실행성의 제고를 위해 어항

지정기준 변경 및 해제기준 신설 등 법·제도 개선 추진

* 이용도가 높고 활성화된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

개발하고, 반대로 이용도가 낮은 국가어항은 지정·해제 또는 하향 조정

* ‘16년도에 동·서·남해권역로 각 1개소 Up–Down제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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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여건에 맞는 어항의 특화개발

◦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어항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3가지 유형(복합형, 피셔리나형, 낚시관광형)의

다기능어항 10개항 선정․개발

- 어항이 가지고 있는 어업기능 및 다양한 부가기능을 특화시키고

어항을 어촌지역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여 어항의 브랜드가치 제고

* 복합형(5개항) : 다대포항, 저동항, 욕지항, 남당항, 서망항

* 낚시관광형(3개항) : 위도항, 능포항, 안도항

* 피셔리나형(2개항) : 위미항, 물건항

◦ (아름다운 어항) 기능적, 심미적, 문화적 아름다움을 갖춘 국가

어항중 지역 대표 명소로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자체

공모방식을 통해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 4개소 지정·개발

- 어항을 한국형 아름다운 명소 브랜드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가치의 창출 도모

* 아름다운 어항(4개항) : 수산항, 미조항, 격포항, 김녕항

◦ (어촌 마리나역) 어항을 어업겸용 소규모 마리나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해상 간이역” 기능의 어항으로서 입지여건,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종 16개항 선정 및 14개항 개발

-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를 도모함과 동시에 어항

기능의 다각화·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어촌지역 소득 창출

* “어촌 마리나역” 선정 대상항

· 기개발(2개소) : 오산항, 격포항

· 신규개발(9개소) : 대진항(강원), 삼길포항, 전장포항, 우이도항, 서거차항, 초도항,

연도항(전남), 매물도항, 신양항

· 다기능어항 대상항(5개소) : 남당항, 저동항, 물건항, 욕지항, 위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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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 (운영․관리 전담기관) 어업세력권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어항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항 운영관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어항의 운영․관리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정

◦ (어항 성공모델 수출전략) 다기능어항 등 어항의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모델로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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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산업에서 어촌산업으로 전환, 명품 어촌개발

□ 융․복합, 어촌 6차산업화 확대 추진

◦ (6차산업화 지원 확대) 다양한 어촌자원을 활용하여 2차(제조․가공),

3차(유통․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융합·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15년 시범사업(10억, 2년) 이후 본 사업

(30억, 3～5년)으로 확대 추진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32조의2항 개정<2015.3.27.>으로 보조

및 융자와 관련된 지원근거 마련

*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지원, 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어촌특화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 지원

* (′16년) 10개소 → (′17년) 10개소 → (′18년) 10개소

◦ (6차산업화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원센터는 6차산업화 사업자

부족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인큐베이팅

(Incubating) 지원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28조의2항 개정<2015.3.27.>으로 어촌

특화발전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역별

3개소에 대해 단계적 확대 추진

* (′16년) 3개소, 5억 → (′17년) 3개소, 5억 → (′18년) 3개소, 5억

◦ (6차산업화 성과관리 강화) 6차산업화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사업추진 문제점 개선과 정책확대의 당위성 확보

- 사업성과 모니터링은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단계에 맞는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

* 단계별(계획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 접근과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전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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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한 어촌·어항 경쟁력 강화

◦ (명품 어촌·어항 조성) 해양경관, 어촌의 역사·전통 및 해양레저

등을 바탕으로 품격 높은 어촌의 문화, 어촌다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10대 명품 어촌어항 조성

-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어항(′14.12 선정) 배후 어촌마을 개발 이후,

중·장기적으로 확대(총 10개소) 조성 방안 강구

* 시범사업 : 아름다운어항 4개소(수산항, 미조항, 격포항, 김녕항) 우선적 추진

◦ (성공적 어촌개발 모델 수출)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등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개도국 대상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등 성공적인 어촌개발모델 수출 전략 마련

-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 정비방안 마련

및 KSP 모델로 개도국에 어촌개발모델 수출로 국제적 위상 제고

* (신규)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 어촌 정주기반 강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어촌마을 리모델링 ) 낙후된 어촌의 정주환경(주거, 하수, 문화․복지

등) 개선을 위한 어촌마을 정주환경 리모델링 사업 정책방향

수립 및 단계별 추진

- 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어촌지역 하수도 정비, 빈집 정비 등 추진

◦ (낙도지역 복지 사각지대 지원) 낙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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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계획 범위 및 추진경위

1) 수정계획의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 계획기간은 2014～2018년으로 변동이 없고,

공간적인 범위는 어촌어항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촌과 어항을

대상으로 함

* 어촌 :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동 지역(동 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 어항 :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을 말함

어촌 공간적 대상 어항 공간적 대상

시군구 ; 72개 연안 시군구 국가어항 : 109개소

읍면동 : 560개소 지방어항 : 289개소

어촌정주어항 : 596개소

마을공동어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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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내용적 범위) 수정계획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사업과

투자계획 변경내용을 제시

- (여건변화 및 전망) 수산업과 어촌·어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통해 어촌어항 개발수요 변화 및 종합적인

전망 제시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비전·목표, 추진전략

중 수정계획의 흐름에 맞춰 주요지표를 재설정하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어업어촌발전기본계획 등과 연계성 제고

- (추진과제)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여건변화

에 따른 개발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변경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수정계획의 투자소요 예산을 추정하고, 국가

재정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

2) 수정계획의 추진경위

◦ (착수회의) 2015. 3. 10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착수회의

◦ (1차 회의) 2015. 4. 1 어촌어항 여건변화 및 정책환경 변화 논의

◦ (2차 회의) 2015. 5. 10 부문별 사업계획 취합 및 업무협의

◦ (계획 확정) 2015. 6. 10 수정계획(안) 확정 및 내부결재

◦ (관계기관 협의) 2015. 6. 23 중앙관계기관 협의

◦ (확정․고시) 2015. 7. 고시



제1장 수정계획 수립 개요

- 15 -

4. 수정계획의 중점 검토사항

1) 어업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수요 변경

◦ (국가어항 신규개발) 기존 시설확충 수요(어선안전수용율) 및 어항

지정기준의 개편 등 양적수요 외 해상교통·관광·유통 등의 질적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5개항에서 10개항으로 확대 개발 추진

-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결과, 사회·경제적 여건,

어선 이용실태, 지역별 개발 수요,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개발 수요 확대

* 개발수요(기존→변경) : 국가어항 신규지정·개발(5개항 → 10개항)

◦ (어항정비사업 지속 추진) 어항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수요 뿐

만 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정비수요를 고려하여 어항정비사업

대상항을 58개항으로 확대

- 수산여건 및 어항의 이용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정비수요를

고려하여 국가어항 정비사업 지속 추진

* 개발수요(기존→변경) : 어항정비사업(42개항 → 58개항)

◦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지자체 공모 및 개발여건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기존 4개 특화유형(복합형, 피셔리나형, 낚시관광형, 자원조성형)

에서 자원조성형을 제외한 3개 유형으로 조정

-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은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 평가에서 적정 대상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

- 개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복합 및 낚시관광 유형의 확대 추진

* 유형별 개발수요(기존→변경) : 복합형(3개항→5개항), 낚시관광형(1개항→3개항),

피셔리나형(5개항→2개항), 자원조성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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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어항 조성) 지자체 공모 및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동·서·남해 3개소에서 제주지역을 포함한 4개소로 확대* 개발 추진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2015)」 결과, 제주지역은

동·서·남해와 차별되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타 해역과의 매력성과 차별성을 고려

* 개발수요(기존→변경) : 아름다운 어항(3개항 → 4개항)

◦ (어촌 마리나역) 입지여건, 이용실태, 개발 잠재력 등의 평가 및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 수렴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한 16개소로 수요 조정*

-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2015)」 결과, 선정된 어촌 마리나역

20개소 중 개발여건이 타당하지 않는 4개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

* 개발수요(기존→변경) : 어촌 마리나역(20개항 → 16개항)

2) 새로운 어촌·어항 정책기조 반영

◦ (명품 어촌·어항 조성) 어촌․어항의 정주여건 개선과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 브랜드가치를 창출함으로써 10대 명품 어촌어항 조성

- 요우커 등 인바운드 시장과 국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된 어촌․어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

* 요우커(천명) : (05)710 → (14)6,127, 국민 여가시간(시간) : (06)5.3 → (14)5.8

* 개발수요(신규) : 명품 어촌어항 조성(10개소, 소요예산 500억 반영)

◦ (성공적인 어촌개발모델 수출) 개도국 대상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등 성공적인 어촌개발모델 세계화 전략 마련

- 요우커 등 인바운드 관광시장(′19년 13백만 명)을 어촌관광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국내외 전략 수립

- 어촌주민 역량강화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KSP 어촌개발

모델을 ODA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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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수요(신규) : (′16)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계획 수립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어촌어항 기반 강화) 어업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어항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해 선진화된 운영·관리 시스템 도입

- (매뉴얼 개발) 표준화된 어항의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과 보급, 어항 관계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전문 지원기관) 어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어항세력권 단위로 통합적인 운영·관리 추진

* 개발수요(신규) : 매뉴얼 개발 및 전문 지원기관 지정운영(투자 소요예산 30억)

3) 실행력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재편

◦ (어촌종합개발계획) 기존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어촌의

고유한 특성과 거버넌스 등 바다적 관점에서 권역별로 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용역 추진 후 사업방향 재정립*

* 어촌어항법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정책연구(′15) 및 기본계획(′16) 추진

* 개발수요(신규) : 권역별 시범사업 3개소 추진(′18년 이후)

◦ (어업유산 지정·관리) 기존 문화어촌 구축은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과

어촌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명과

사업방식을 어업유산 지정․관리로 변경*하여 추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에 법적근거를 마련(2015.2.3 신설)하여 추진

* 개발수요(신규) : (′15) 2개소(1.4억) → (′16～′18) 매년 2개소(3억)

◦ (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기존아름다운 어촌가꾸기와

어촌특화민박 조성은 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으로 사업명과

사업방식 변경하여 추진

- 「어촌리모델링법」제정(2014.7.15 시행)에 따라 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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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적근거와 사업추진 방식이 마련되어 이에 근거하여 추진

- 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연구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로드맵 반영

* 개발수요(신규) : (′16) 기본계획 수립 → (′17) 1개소(시범사업) → (′18) 2개소

◦ (낙도지역 복지 사각지대 지원) 기존 원격진료지원과 생활밀착형

복지지원을 ‘낙도지역 복지 사각지대 지원’으로 통합하여 추진

- 낙도지역 복지 실태조사(정주여건, 보건․의료현황, 어업인 질환 및 재해

현황, 낙도특화산업 등) 및 기본계획 마련*

* 개발수요(신규) : (′15)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확보

◦ (청정어항 도입) 기존 클린어항 육성과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을

통합하여 청정어항 도입

- 청정어항 도입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어항구역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 개발수요(신규) : (′15) 기본계획 수립 → (′16～′18) 시범사업 1개소 추진



제2장 어촌어항 여건변화와 개발수요 변화

 1. 어촌어항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

2. 여건변화에 따른 어촌어항 개발수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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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촌·어항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

1) 어항기능 다변화에 따른 어항지정기준 현실화

◦ (어항지정기준 현실화) 어항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수산기능 외에

도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방관리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

록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개정*

-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가어항 지정 가능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신설(2014.9.25)

2) 탄력적인 항종변경을 위한 어항 Up-Down 제도 도입

◦ (어항 구조조정) 이용이 활성화된 지방관리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유휴어항*의 항종을 조정하여 기능 재배치, 민간매각 등 구조조정

이 가능하도록 “어항 Up-Down 制” 도입

* 유휴어항이란 어업 및 해양환경 여건변화로 인해 어항의 기능이 상실되어 회복

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어항구역을 한정된 기간 또는 일부에서만 이용하여

활용이 낮은 어항

- 항종간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 구조개편 및 유휴어항 민간 매각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여 어항 재개발에 투자하도록 법·제도 개선

3) 관련법률 제·개정에 따른 어촌·어항의 정책환경 변화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개정(2014.9)에 따라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례조항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

*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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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 「어촌리모델링법」제정(2014.7.15. 시행)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2015.8.4. 시행)

등 관련법률 제·개정에 따라 추진과제 조정 필요

- (어촌리모델링 ) 어촌리모델링법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행됨에 따라

낙후되고 노후화된 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등 새로운 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 기존계획(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어촌특화민박, 어촌 정주환경개선)의 추진과제를

통합하여 어촌리모델링사업으로 재편

- (어업유산 지정·관리)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독립적인 사업체계를 마련

* 기존계획(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어촌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추진과제를

어업유산 지정·관리로 통합

4)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한중 FTA 등 시장개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갈수록 침체되

고 있는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창

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 (FTA 보완대책)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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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건변화에 따른 어촌·어항 개발수요 변화

1) 국가어항 개발수요의 변화

◦ 현재의 어항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국가어항이 45개소에 이르고, 어항의

다면적 기능 및 수산업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 현실화* 필요

* 재적어선 척수 및 톤수의 기준치 조정, 어선 입출항 횟수 도입으로 정확성 제고

◦ 새롭게 개편되는 어항지정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지방관리

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확대 개발*이 가능한 어항은 20개소로 나타남

*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 지방어항 16개소, 어촌정주어항 4개소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어항으로

확대 개발*이 가능한 어항은 14개소로 나타남

◦ (신규지정 수요) 개편되는 어항지정기준과 특례규정에 따라 국가어항

총 개발수요는 34개소이며, 총수요의 1/3인 10개항을 신규로 지정

2) 레저관광 개발수요와 전망

◦ 어항을 중심으로 어선은 감소하는 반면 레저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 기반구축이 필요

* 어선척수(척) : (‘00) 95,890 → (’13) 71,287 → (’19) 60,000(추정)

* 낚시어선 이용객수(천명) : (‘00) 667 → (’12) 2,155, 요트(척) : (‘09) 4,840 → (’12) 9,048



제2장 어촌·어항 여건변화와 전망

- 23 -

3)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 동북해 원전

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

*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 (‘00) 36.8 → (’14) 54.9

* 식품안전 인식도 조사(2011) : 어패류(91%) > 육류(89.6%) > 채소류(88.2%)

◦ 하지만 어항구역 내 육역에서 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해요소로부터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필요

4) 어촌관광 수요와 인바운드 시장 확대

◦ 어촌체험마을은 2013년 기준 122개소 지정되었으며, 직접적인 체험객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어촌관광) 국민 소득수준 향상,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인해 어촌·어항의 관광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 전망*

* 주말 여가시간 : (‘06)5.3 → (’14)5.8, 어촌관광객(백만명) : (‘11)236 → (’19)300(추정)

◦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요우커(旅客)가 빠르게 인바운드 관광시장 주도 전망*

* 방한 중국관광객(명) : (‘14) 5,390,000 → (‘19) 13,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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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검토

1) 어항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기 수립된 중기 어항정책은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특화된

어항개발, 창조적 활용, 운영관리 선진화)과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

(안전성 제고, 위생관리 강화, 여건변화 대응)을 목표로 17개 과제 추진

- (특화개발 ) 용역 결과 및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지자체 개발수요 반영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해역별 형평성(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중복에

따른 사업량 조정(어촌 마리나역 육성) 반영

- (안전성 제고) 침식·매몰 등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비대상 어항 17개소 반영 필요

- (위생관리강화) 유사·중복성이 있는 3개 사업(클린어항 육성,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을 통합하여 정책의 명료성과 실행성 제고

- (여건변화 대응) 어항의 다면적 기능 및 수산업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 현실화 및 특례조항으로 국가어항 지정 확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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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촌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기 수립된 중기 어촌정책은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융복합 어촌,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과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도시·어촌 상생강화, 어촌 복지환경 개선, 어촌경영 안정화)을목표로 18개 과제 추진

- (융복합 어촌) 어촌 6차산업화 사업확대와 어촌·어항·어장의

통합적 개발 등 새로운 정책기조가 대두로 제시되었던 어촌 그랜드

디자인프로젝트를 새로운 사업으로 재편

- (어촌관광활성화)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대두와 새로운 법률

시행에 따라 어업유산의 체계적 발굴과 활용 필요

- (어촌 복지환경 개선) 유사성이있는 어촌관광활성화(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와

어촌복지환경개선(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하나로 통합하여 어촌 복지환경

개선으로 재편하고, 어촌복지환경개선(원격지원사업, 생활밀착형 복지지원)의

사업도 통합하여 실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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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어항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수정계획의 어항부문목표는 기존정책목표와 동일하며,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책수요 반영, 유사·중복

사업 통합을 통해 6개부문, 16개 과제로 재편

- (특화개발) 특화된 어항개발의 세부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성과 제고

* 다기능어항 확대(공모 및 평가로 유형별 사업량 조정), 아름다운 어항(해역별 형

평 고려 1개소 추가), 어촌 마리나역(기 완료, 중복으로 4개소 제외)

- (운영관리 선진화) 어항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화

- (위생관리 강화) 기존 사업들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청정어항

도입 및 시범사업 후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 (여건변화 대응) 어항의 다원적 기능확대를 위한 어항개발 수요 및

침식·매몰 등 어업·해양환경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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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촌부문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수정계획의 어촌부문목표역시 기존정책목표와 동일하며, 융·복합과디자인 등

새로운 정책기조의 대두, 법제도 제개정에 따라 사업추진 개편 등을 통해

6개부문, 15개 과제로 재편

- (융복합 어촌) 융복합 어촌개발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한 어촌의

정책환경 변화와 통합적 어촌개발을 위한 정책기조 대두*를 반영

* 정책환경 변화(어촌특화발전법 개정으로 지원근거 마련, 기본계획 결과에 따른

35개소 반영), 새로운 정책기조 대두(명품 어촌어항 개발 수요 10개소 반영, 새

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12개소 반영))

- (어촌관광활성화 ) 성공적인 어촌개발 모델에 대한 수출전략 마련과

새로운 법률(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에 따른 사업 반영*

*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 반영(어업유산 지정·관리, 매년 2개소 추진)

- (어촌 복지·환경 개선) 유사·중복성이 있는 기존사업을 통합하되,

새로운 법률(어촌리모델링법) 제정에 따른 사업에 통합시켜 반영*

* 법률 제정에 따른 사업 반영(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18년까지 3개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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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적인 어항개발 추진

1) 국가어항 확대개발 추진

(1) 사업개요

◦ 10개 지방관리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을 국가어항

확대 개발을 위한 지정·개발 추진(‘14∼’18)

(2) 사업내용

◦ 국가어항 확대 개발을 위한 지자체 수요 파악 및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용역」결과를 통해 예비대상항 10개소 선정(‘14.12)

* 수산거점기능(7개항) : 소래포구항, 무창포항, 초평항, 장목항, 송도항, 개야도항, 진두항

* 교통·관광·유통기능(3개항) : 삽진항, 당목항, 오천항

◦ 5개항 신규지정,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15)

* 1차 국가어항 신규지정항 : 소래포구항, 무창포항, 초평항, 장목항, 삽진항

◦ 5개항 개발 착수 및 추가 5개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16)

* 2차 국가어항 신규지정항 : 송도항, 개야도항, 진두항, 당목항, 오천항

◦ 추가 5개항 개발착수(‘17∼)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신규어항 개발>

사업비 신규어항 개발 41.000 1,000 2,500 7,500 10,000 20,000 657,500
세부
사업

◦지정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5개소 5개소
◦국가어항 확대 개발 추진 5개소 5개소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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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항지정기준 개정 추진

(1) 사업개요

◦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어항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검토

(2) 사업내용

◦ 현행 어항지정기준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어업여건 변화와 특례조항

등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지정기준 현실화 마련

 - (현실화) 어업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재적어선 척수 및 톤수 기준치 변경

 - (정확성 제고) 어선 입출항 이용빈도를 고려한 정확한 통계기준 채용

 - (형평성 확보) 여객선 및 유도선 기준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 (여건변화 수용) 어항의다원적기능을고려한새로운지정기준채용(특례조항)
1.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총족하는 항․포구일 것

구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재적어선
척수 60척 이상
총톤수 400톤 이상 250톤 이상 320톤 이상

외래어선 이용빈도(년간) 500회 이상
위판량 연간 200톤 이상
어가수 140호 이상 300호 이상 190호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총족할 것
<특례 조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정

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인 경우

   2.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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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항 지정 Up-Down 제도 도입

(1) 사업개요

◦ 어항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통해 탄력적인 어항개발을 유도하고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추진과 시범도입

* ‘16년도에 동·서·남해권역로 각 1개소 Up–Down제 시범 도입

(2) 사업내용

◦ (유휴어항) 국가어항 중 수산업 기능이 쇠퇴하여 어항지정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경우 국가어항 지정을 해제하여 관광, 수산업클러

스터, 교육, 연구, 민간매각 등 기능을 전환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

◦ (국가어항 확대 개발) 지방관리어항 중 최근 어장변화 및 환경변화로 
인해 어항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어항이용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확대 개발

구분 현행 개정(안)
어촌어항법

(제17조
제4항)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

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임의조항)

시행규칙

(제10조)

(지정기준 변경 및 해제기준 신설)
① 제17조제4항 규정에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의미한다.
1. 상위 등급 어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시

2. 지정기준 항목 중 5년간 3가지 이상

항목이 지정기준 50%를 미달할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어항 지정이 해제되거

나 하향 조정될 때 어항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능의 전환․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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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개발

1) 노후어항 정비 및 해양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한 정비 확대

(1) 사업개요

◦ 어항 노후화 및 해양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2) 사업내용

◦ 어항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수요 뿐만 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정비수요를 고려하여 어항정비사업 대상항을 58개항으로 확대

* 개발수요(기존→변경) : 어항정비사업(42개항 → 58개항)

* 정비사업 대상 58개항 중 14개항 사업 완료(‘18년까지)

대진 항

안흥항

축산항

청산도항

선진포항

덕적도항

울도항

장호항

대 포항

궁촌항

금진항

사동항

말도항

시산항

덕산 항

모항항

연도항
어 청도항

풍남항

대보항

마량항

정자항

홍원항

수품항

원전항

외포항

서거차항

안마항

가거도항

범 례 분류 개 소

노후대상항 41

여건변화 반영 17

강 릉항

남 애항

오천항

삼 길포항

낭도항

대진항

삼덕항

신 수항

광암항

공현진항
아야진항

장봉항

임원항

계마항

녹 동항

전장포항

어란진항

돌산 항

읍천항

감포항

다대다포항

구조라항
능양항

신양항 소안항

원평항

발포항

현포항

사동항

시도 항수 항명
인천 4 선진포항, 장봉항, 덕적도항, 울도항

울산 1 정자항

강원 11

공현진항, 아야진항, 금진항, 덕산항,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 대진항,

대포항, 남애항, 강릉항

충남 5
안흥항, 모항항

오천항, 삼길포항, 홍원항

전북 3 어청도항, 연도항, 말도항

전남 18

계마항, 안마항, 서거차항, 녹동항,

청산도항, 소안항, 가거도항, 전장포항,

어란진항, 사동항, 풍남항, 돌산항,

원평항, 발포항, 마량항, 시산항,

낭도항, 수품항

경북 7
축산항, 감포항, 읍천항, 대보항,

사동항, 현포항, 대진항

경남 8
구조라항, 다대다포항, 외포항, 능양항,

삼덕항, 신수항, 원전항, 광암항

제주 1 신양항

계 58

주)     항은 ‘18까지 완료 예정항임(14개항)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2014~2018)

- 34 -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어항개발>

사업비 노후어항 정비 및 해양환경 
여건변화 대응한 정비 확대 336,577 119,039 78,466 54,072 41,000 44,000 529,354

세부
사업

◦노후어항 정비개선 6 2 6 (10) (11) (계속)
◦어항 유지보수사업 1식 1식 1식 1식 1식 (계속)

※ 사업량은 완공항수 기준임

2) 어항의 특화개발 확대 추진

(1) 사업개요

◦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아름다운 어항 조성, 어촌 마리나역 육성 등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 및 국민에게 휴식·레저 공간 제공

(2) 사업내용

◦ (다기능어항 확대 개발)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유형별*로

유도하여 어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 통해 추진

* 다기능어항 유형(복합형, 낚시관광형, 피셔리나형, 자원조성형)

 - 지자체 공모와 전문가 평가결과, 개발수요가 높은 복합형, 낚시관광형은 
확대하여 추진하고, 유휴어항 개발과 중복되는 자원조성형은 미추진*

* 복합형(3개→5개), 낚시관광형(1개→3개), 피셔리나형(5개→2개), 자원조성형(1개→0개)

 - 선정된 10개항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추진(‘15), 사업계획에

따라 10개항 개발 추진 및 사업 평가(‘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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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어항 조성) 어촌어항이 보유한 자연경관, 기능적 가치

및 문화가 있는 어항으로서 한국형 아름다운 명소 브랜드를 개발

하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 창출을 도모

 - 지자체 공모,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대상항(4개항) 선정*하고 「국가

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 기본계획 수립(‘14)

* (당초) 해역별 3대 미항 추진 → (변경) 제주해역 추가하여 4대 미항 추진

 - 4개항에 대한 실시설계 수립(‘15)과 4대 미항 조성사업 및 사업 평가

(‘16∼‘18) 추진 후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확대 개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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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마리나역 육성) 어항 내 여유수역을 활용하여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 운영중인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해양

레저 네트워크 구축

 -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 대상항 선정

(16개항)* 및 개발계획 수립(‘14)

* 신규개발(9개소) : 대진항(강원), 삼길포항, 전장포항, 우이도항, 서거차항, 초도항,

연도항(전남), 매물도항, 신양항

* 기 개발(2개소) : 오산항, 격포항

* 다기능어항 개발중(5개소) : 저동항, 욕지항, 물건항, 남당항, 위미항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항의 특화개발 확대 추진>

사업비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315,300 5,000 10,000 50,000 100,000150,300 974,000

세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식
◦다기능어항 개발 5개소 5개소 (완료) (사업확대)
◦사업평가 1식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비 아름다운 어항 조성 40,700 - 500 12,000 12,000 16,200 170,000

세부
사업

◦공모 및 선정
◦개발계획 수립 1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1식
◦4대 미항 조성 4개소 (계속) (완료) 확대
◦사업평가 1식

<‘어촌 마리나역(驛)’어항 육성>

사업비 어촌 마리나역 어항 육성 28,700 500 2,000 8,000 8000 10,200 -
세부
사업

◦대상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어촌 마리나역 어항 육성(14개소) 1개소 4개소 4개소 5개소
◦사업 평가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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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물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청정어항 도입

(1) 사업개요

◦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산거점

어항의 인적·물적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2) 사업내용

◦ 수산거점 어항의 어항구역 전반에 걸쳐 물리·화학·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환경개선 프로그램 도입, 위생

관리 교육 등 종합적인 정비 추진

* 생물학적위해요소(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대장균, 0-157, 노로바이러스, 기생충등)

 - 청정어항에 대한 개념 및 기본계획 수립(‘15) 및 시범사업 1개소 추진과 
사업 평가(‘16∼‘18)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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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어항개발>

사업비 수산물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청정어항 도입 20,500 - 300 10,000 10,200 미정

세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 1식 - - - -
◦시범사업 추진 - - - 1개소 계속 미정
◦사업평가 수행 - - - - 1식 미정

※ 사업량은 완공항수 기준임

4) 지방어항 개발수요

◦ (지방어항 신규개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설 부족 및 사용

불편이 대두되는 어촌정주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신규개발 추진

- 지방어항 지정·개발 협의시 어항지정 Up-Down제 도입에 따라

해당 시·군내 이용이 저조한 지방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하향

조정 시 우선적으로 협의

- 지방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이용

활성화 정도, 개발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시급성 등을 검토

* 지방어항 완공율이 저조한 시·군은 신규개발보다 기존 지방어항의 완공위주

집중투자를 유도

- 제2차 발전기본계획(2014～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16개항에 대해

어촌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숭격 개발 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어항 지정타당성 조사용역(2015)” 결과 반영(인천 1개소, 충남 2개소,

전남 5개소, 전북 1개소, 경남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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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1) 어촌 6차산업화 확대 추진

(1) 사업개요

◦ 유무형의 어촌자원으로 2차(제조, 가공), 3차(유통, 관광, 서비스업)을

융합·연계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 수산·어촌 관련사업의 분절적 지원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품개발,

판매방식 도입, 시장·판로개척 등을 통해 소득,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 공동체

안정화 도모

(2) 사업내용

◦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 6차산업화 사업자의 창업·경영컨설팅 지원,

R&D 지원, 사업성과 점검 등 역할을 하고, 중앙·해역별 지원센터로 이원화

◦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은 2년, 10억으로 추진하였으나, R&D 통한

기술력 확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해 3년, 30억으로 확대 추진

* (현행) 2년, 10억 → 3년, 30억(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조정, 성과평가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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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 6차산업화 사업자 제반여건 수준(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

하여 차등화 지원*
* 차등지원 : (도입기) 3년 30억 → (성장기) 2년 10억 →(성숙기) 1년 5억

 ㅇ

구분 특징 사업기간/
지원규모 사업물량

도입기 사업자가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등 제반여건을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 3년/ 30억 60개소

성장기 사업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융복합을 통해 부분적인 
성과에 머물러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태

3년 / 
10억 30개소

성숙기 사업자 스스로 6차산업화 수준에 이르렀으나 핵심 
R&D를 통한 상품개발, 판로개척이 미흡한 상태 3년 / 5억 10개소

주 : 사업물량은 예산당국 협의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차산업화 사업자 제반여건에 따른 맞춤형 차등화 지원방안 >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사업비 어촌 6차산업화 확대 추진 37,050 1,550 1,250 6,750 11,750 15,750 미정

세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300 - - - - -
◦시범사업 추진 5개소 5개소 - - -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 - 3개소 3개소 3개소 계속
◦본 사업 추진 - - 10개소 10개소 10개소 6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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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품 어촌·어항 조성

(1) 사업개요

◦ 낙후된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을 통해 국민행복 충전소 및 세계적 
관광명소로서의 명품 어촌·어항 조성

(2) 사업내용

◦ 어촌다움을 추구하되, 어촌·어항의 문화콘텐츠를 발굴 하여 생태·경관적

요소와 연계시킬 수 있는 주민 주도형 브랜드 창출 및 명소화

제주 김녕항 부안 격포항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사업비 명품 어촌어항 조성 35,000 - - 10,000 10,000 15,000 15,000

세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300 - - - - -
◦시범사업 추진 - - 4개소 4개소 - -
◦본 사업 추진 - - - - 6개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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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1) 사업개요

◦ 어촌․어항․어장을 통합적으로바라보는 관점에서 어촌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공간으로탈바꿈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권역별 사업 추진

(2) 사업내용

◦ (융복합화) 예술, 문화활동과 창조․문화산업 등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소프트, 인적지원

◦ (어촌자원 가치제고) 어촌자원 및 상품의 기술혁신 및 품질개선,

마케팅과 유통의 혁신, ICT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어촌자원 가치 제고

◦ (삶의 질 향상) 어촌의 환경개선, 문화보전, 삶의 질 향상, 기반기설

확충 등 지원

◦ (거버넌스 강화) 어촌 리더와의 협력강화, 주민 역량강화, 전문가

연계 강화, 수산어촌 분야 통계구축 및 사업성과 정량화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사업비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60,500 - - 500 30,000 30,000 미정

세부
사업

◦기본계획 - 1식 500 - - -
◦시범사업 추진 - - - 6개소 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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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촌마을 정주환경 리모델링

(1) 사업개요

◦ 어촌마을의 주거환경(주택,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어촌지역의 삶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공공영역) 마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마을경관정비(담장정비, 경관

저해시설 정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어촌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등),

어항기본시설(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마을단위로 정비

◦ (민간영역) 개별 주택정비, 육상수산시설(양식장), 소득시설(특산물

판매장 등) 정비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사업비 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9,100 - 100 - 3,000 6,000 미정

세부
사업

◦정책연구 - 1식 - - - -
◦시범사업 추진 - - - 1개소 - -
◦시범사업 평가 - - - - - -
◦본 사업 추진 - - - - 2개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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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업유산 지정·관리

(1) 사업개요

◦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관리·지정함으로써 어촌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어업유산 준비 지원)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예비계획 관리*와

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예비계획관리 : 대상공모→예비계획접수→서류평가→현지평가→선정및지정

◦ (어업유산 지정 지원) 어업유산 이해도 증진을 위한 지자체, 지역

주민 대상 워크샵 및 교육 진행, 보전방안(가치훼손방지, 보존계획)

◦ (GIAHS 등재 지원)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신청을 위한

제반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 (어업유산 활성화 지원) 어업유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CI 제작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어촌개발>

사업비 어업유산 지정·관리 1,100 - 275 275 275 275 미정
세부
사업

◦어업유산 발굴 ·정비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계속
◦어업유산 관리 ·지원·홍보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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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촌․어항정책의 선진화 방안

1) 어항 운영․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

(1) 사업개요

◦ 어항관리청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운영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

(2) 사업내용

◦ (전문기관 설립) 어항관리청의 역할을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어항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함으로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거버넌스 체계 구축) 어항 운영관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 어항의 이해당사자 간 협력 등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

◦ (법제도 개선) 어항 운영관리 전담기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정 추진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촌·어항정책의 선진화 방안>

사업비 어항 운영관리 전문기관 설립 운영 3,000 - - - 1,000 2,000 미정

세부
사업

◦전문기관 설립 - - 1,000 2,000 미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비예산)
◦법제도 개선(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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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수립

(1) 사업개요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개도국 대상 성공적인

어촌개발모델(KSP)을 개도국으로 확산

(2) 사업내용

◦ (글로벌 어촌체험마을 지원) 방한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어촌체험

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홍보, 통역사 사무장

등 필요한 사업 지원

◦ (국제협력 강화) 성공적 어촌개발모델로써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개도국에 국제협력 사업으로 지원

(3)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어촌·어항정책의 선진화 방안>

사업비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5,600 - - 500 2,000 3,100 미정

세부
사업

◦글로벌 어촌체험마을 지원 - - - 1개소 2개소 미정
◦사업평가 - - - - 1식 미정
◦KSP 국제협력 강화 - - - 1개소 1개소 미정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1.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투자방향

2. 수정계획 투자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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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투자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2014～2018)

(1) 중장기 확대균형으로 재정기조 전환

◦ 단기적으로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운용

◦ 일자리 창출 등 내수경기 부양과 창조경제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 핵심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안전투자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잇는 생활환경 마련

(2) 재정의 중장기적 기초체력 강화

◦ 지출확대 → 내수회복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 지속 추진

◦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재정

위험 관리 강화

(3) 국민 눈높이 예산 지향

◦ 국민·현장과의 소통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

정보 공개 확대 등 재정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

◦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사례 근절을 통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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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계획 투자소요 예산

1) 수정계획 총괄 예산

추진
전략 세부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4,511 3,235 3,579 4,824 5,934 6,940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소 계) 2,583 60 82 539 900 1,002

어촌 6차산업화추진 371 15 13 67 118 158

명품 어촌 어항 조성 350 - - 100 100 150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605 - - 5 300 300

어촌관광 활성화 1,222 45 62 358 373 384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35 - 7 9 9 10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소 계) 324 19 36 51 94 124

도시-어촌상생 강화 69 2 15 22 15 15

어촌 복지·환경

개선
162 - 2 10 60 90

어촌경영 안정화 93 17 19 19 19 19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소 계) 4,701 117 257 844 1,462 2,022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4,273 93 225 740 1,320 1,895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207 - 5 25 100 77

어항 운영 관리

선진화
221 24 27 79 42 50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소 계) 16,903 3,039 3,204 3,390 3,478 3,792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 구축
210 0 3 5 100 102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어항 조성
16,283 3,029 3,176 3,310 3,278 3,490

여건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
410 10 25 75 100 200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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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촌부문

전략
과제 세부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907 79 118 590 994 1,126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소 계) 2,583 60 82 539 900 1,002

어촌6차산업화 추진 371 15 13 67 118 158

명품 어촌 어항 조성 350 - - 100 100 150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235 40 45 50 50 50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56 - - 5 20 31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920 5 15 300 300 300

어업유산 지정관리 11 - 2 3 3 3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 17 - 4 4 4 5

어촌현장밀착형 인력지원
및 육성

18 - 3 5 5 5

지속

가능한

어촌

구현

(소 계) 324 19 36 51 94 124

자매결연 강화 30 - 6 8 8 8

재능기부 활성화 15 - 2 7 3 3

어촌찾아가기 활성화사업 24 2 7 7 4 4

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91 - 1 - 30 30

낙도지역 복지 사각지역
지원

71 1 10 30 30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33 5 7 7 7 7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60 12 12 12 12 12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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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항부문(전략과제별)

전략

과제
세부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 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1,604 3,156 3,461 4,234 4,940 5,814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소 계) 4,988 122 277 924 1,542 2,124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3,153 50 100 500 1,000 1,503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아름다운 어항 조성 407 0 5 120 120 162

어촌역' 어항육성 287 5 20 80 80 102

어항 유휴부지 활용 207 0 5 25 100 77

수리현상 모니터링추진 75 15 15 15 15 15

어항종합정보시스템 116 9 12 64 17 15

어항운영관리전문기관
설립운영

30 - - - 10 20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구축

(소 계) 16,616 3,034 3,184 3,310 3,398 3,690

청정어항 도입 추진 210 0 3 5 100 102

어항수질 관리기반구축 - - - - - -

위생관리 어항 조성 - - - - - -

어항시설 조기완공 8,729 1,582 1,596 1,705 1,950 1,896

취약어항시설 적기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노후어항 정비 개선 3,366 1,190 785 541 410 440

신규어항 개발 410 10 25 75 100 200

어항편익시설 지속확충 343 23 80 80 80 80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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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항부문(법정사업군별)

전략
과제 세부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1,604 3,156 3,461 4,234 4,940 5,814

어항
기본
사업

(소 계) 9,139 1,592 1,621 1,780 2,050 2,096

국가어항 1,707 253 239 255 480 480

지방어항 4,851 911 940 969 1,000 1,031

어촌정주어항 2,281 428 442 456 470 485

마을공동어항 300 - ‑- 100 100 100

어항
정비
사업

(소 계) 6,924 1,419 1,480 1,445 1,168 1,412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 - - - - -

어항 노후시설 정비사업 3,366 1,190 785 541 410 440

취약어항시설적기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어항
환경
개선
사업

(소 계) 3,958 91 263 650 1,100 1,854

복합형 다기능어항 2,078 25 50 300 500 1,203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아름다운 어항조성 407 - 5 120 120 162

유휴어항 활용 207 - 5 25 100 77

청정어항 도입 추진 210 - 3 5 100 102

위생관리 어항 조성 - - - - - -

어항편익시설 조성 343 23 80 80 80 80

레저
관광
기반
시설
사업

(소 계) 1,362 30 70 280 580 402

피셔리나형 다기능어항 430 10 20 200 200 -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645 15 30 - 300 300

‘어촌역’ 어항 육성 287 5 20 80 80 102

기타

(소 계) 221 24 27 79 42 50

어항운영관리전문기관
설립운영

30 - - - 10 20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91 4 7 59 12 10

수리현상모니터링체계구축 75 15 15 15 15 15

어항수질관리기반구축 - - - - - -

대국민 홍보 25 5 5 5 5 5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기존 소규모항포구)은 지방비 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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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초계획 대비 수정계획 총괄 소요예산

추진
전략 기본계획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원)
수정계획 사업명

중기 투자계획(억원)
비고(증감)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5,364 3,228 3,836 5,399 5,968 6,935 총 계 24,511 3,235 3,579 4,824 5,934 6,940 ▲ 853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소 계) 3,990 70 180 1,143 1,226 1,371 (소 계) 2,583 60 82 539 900 1,002 ▲ 1,407

어촌 6차산업화추진 655 25 37 119 162 312
어촌 6차산업화추진 371 15 13 67 118 158 ▲ 284

명품 어촌 어항 조성 350 - - 100 100 150 ▽ 353

어촌 Grand Design

프로젝트 추진
920 - 20 300 300 300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605 - - 5 300 300 ▲ 315

어촌관광 활성화 2,380 45 116 715 755 749 어촌관광 활성화 1,222 45 62 358 373 384 ▲ 1,158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35 - 7 9 9 10 어촌산업 경영 활성화 35 - 7 9 9 10 -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소 계) 483 19 35 51 64 314 (소 계) 324 19 36 51 94 124 ▲ 159

도시-어촌상생 강화 69 2 15 22 15 15 도시-어촌상생 강화 69 2 15 22 15 15 -

어촌 복지·환경 개선 321 - 1 10 30 280 어촌 복지·환경 개선 162 - 2 10 60 90 ▲ 159

어촌경영 안정화 93 17 19 19 19 19 어촌경영 안정화 93 17 19 19 19 19 -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소 계) 3,718 102 317 714 1,122 1,464 (소 계) 4,701 117 257 844 1,462 2,022 ▽ 983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3,320 78 285 610 990 1,357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개발
4,273 93 225 740 1,320 1,895 ▽ 953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207 - 5 25 100 77

어항 구조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207 - 5 25 100 77 -

어항 운영 관리

선진화
191 24 27 79 32 30

어항 운영 관리

선진화
221 24 27 79 42 50 ▽ 30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소 계) 17,173 3,037 3,304 3,491 3,556 3,786 (소 계) 16,903 3,039 3,204 3,390 3,478 3,792 ▲ 270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 구축
892 1 123 211 308 248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 구축
210 0 3 5 100 102 ▲ 682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어항 조성
15,996 3,024 3,156 3,230 3,198 3,388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어항 조성
16,283 3,029 3,176 3,310 3,278 3,490 ▽ 287

여건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
285 10 25 50 50 150

여건변화에 대응한

신규어항 개발
410 10 25 75 100 200 ▽ 125

※ 향후 재정당국과 세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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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계획 대비 어촌부문 소요예산

추진
전략 세부 사업명 기본계획 투자소요 예산(억원) 세부 사업명 수정계획 투자소요 예산(억원) 비고(증감)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4,473 89 215 1,194 1,290 1,685 총 계 2,907 79 118 590 994 1,126 ▲ 1,566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소 계) 3,990 70 180 1,143 1,226 1,371 (소 계) 2,583 60 82 539 900 1,002 ▲ 1,407

어촌6차산업화 추진 655 25 37 119 162 312
어촌6차산업화 추진 371 15 13 67 118 158 ▲ 284

명품 어촌 어항 조성* 350 - - 100 100 150 ▽ 350

어촌 Grand Design 프로젝트 920 - 20 300 300 300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605 - - 5 300 300 ▽ 605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35 40 45 50 50 50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35 40 45 50 50 50 -

어촌체험마을세계화전략추진* 56 - - 5 20 31 ▽ 56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920 5 15 300 300 300 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920 5 15 300 300 300 -

문화어촌 구축 121 - 13 35 40 33 어업유산 지정관리* 11 - 2 3 3 3 ▲ 889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 900 - 30 270 300 300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 - - - - - - ▲ 900

SEA STAY (어촌특화민박)조성 204 - 13 60 65 66 SEASTAY (어촌특화민박)조성* - - - - - - ▲ 204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 17 - 4 4 4 5 어촌경영 컨설팅 지원 17 - 4 4 4 5 -

어촌현장밀착형인력지원및육성 18 - 3 5 5 5 어촌현장밀착형인력지원및육성 18 - 3 5 5 5 -

지속

가능한

어촌

구현

(소 계) 483 19 35 51 64 314 (소 계) 324 19 36 51 94 124 ▲ 159

자매결연 강화 30 - 6 8 8 8 자매결연 강화 30 - 6 8 8 8 -

재능기부 활성화 15 - 2 7 3 3 재능기부 활성화 15 - 2 7 3 3 -

어촌찾아가기 활성화사업 24 2 7 7 4 4 어촌찾아가기 활성화사업 24 2 7 7 4 4 -

어촌정주환경 개선 250
(900)

(200) (200) (250) (250) 250 어촌마을주거환경리모델링* 91 - 1 - 30 60 ▽ 91

원격(의료·교육·문화) 지원사업 (45) - (15) (15) (15) -
낙도지역복지사각지역지원* 71 - 1 10 30 30 -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71 - 1 10 30 30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33 5 7 7 7 7 어촌공동체 협력 실천운동 33 5 7 7 7 7 -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60 12 12 12 12 12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60 12 12 12 12 12 -

※ 주1 (    ) : 타 부서 예산
※ 주2 사업명칭 변경 : 어촌 Grand Design 프로젝트는 명품 어촌 어항 조성으로 사업명칭 변경하여 추진, 문화어촌 구축은 어업유산 지정․관리로 사업명 변경 추진

신규사업 신설 : 명품 어촌어항 조성,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전략 추진

사업 통합 :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사업, 어촌특화민박, 어촌정주환경 개선은 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사업으로 통폐합 추진, 원격 지원사업과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을 낙도지역 복지 사각
지대 지원사업으로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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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초계획 대비 어항부문 소요예산

전략
과제 기본계획 세부사업명 기본계획 투자소요 예산(억원) 수정계획 세부사업명 수정계획 투자소요 예산(억원) 비고(증감)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20,891 3 ,139 3 ,6 21 4 ,205 4 ,6 78 5 ,250 총 계 21,604 3,156 3,461 4,234 4,940 5,814 ▽713

어항
기본
사업

(소 계) 9 ,0 14 1 ,592 1 ,6 21 1 ,755 2 ,0 00 2 ,046 (소 계) 9,139 1,592 1,621 1,780 2,050 2,096 ▽125

국가어항 1,582 253 239 230 430 430 국가어항 1,707 253 239 255 480 480 ▽125

지방어항 4,851 911 940 969 1,000 1,031 지방어항 4,851 911 940 969 1,000 1,031 -

어촌정주어항 2,281 428 442 456 470 485 어촌정주어항 2,281 428 442 456 470 485 -

마을공동어항 300 - ‑- 100 100 100 마을공동어항 300 - ‑- 100 100 100 -

어항
정비
사업

(소 계) 7,139 1,424 1,490 1,465 1,268 1,492 (소 계) 6,924 1,419 1,480 1,445 1,168 1,412 ▲215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215 5 10 20 100 80 자원조성형 다기능어항 - - - - - - ▲215

어항 노후시설 정비사업 3,366 1,190 785 541 410 440 어항노후시설 정비사업 3,366 1,190 785 541 410 440 -

취약어항시설적기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취약어항시설적기보강 3,558 229 695 904 758 972 -

어항
환경
개선
사업

(소 계) 3,331 81 343 600 920 1,387 (소 계) 3,958 91 263 650 1,100 1,854 ▽627

복합형 다기능어항 1,248 15 30 180 300 723 복합형 다기능어항 2,078 25 50 300 500 1,203 ▽830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어항 이용고도화 713 43 120 120 200 230 -

아름다운 어항조성 307 - 5 90 90 122 아름다운 어항조성 407 - 5 120 120 162 ▽100

어항 유휴부지 활용 207 - 5 25 100 77 유휴어항 활용* 207 - 5 25 100 77 -

(가칭)클린어항 육성 402 - 100 100 100 102 청정어항 도입 추진* 210 - 3 5 100 102 ▲192

위생관리 어항 조성 111 - 3 5 50 53 위생관리 어항 조성 - - - - - - ▲111

어항편익시설 조성 343 23 80 80 80 80 어항편익시설 조성 343 23 80 80 80 80 -

레저
관광
기반
시설
사업

(소 계) 837 15 120 200 300 202 (소 계) 1,362 30 70 280 580 402 ▽525

피셔리나형 다기능어항 215 5 10 100 100 - 피셔리나형 다기능어항 430 10 20 200 200 - ▽215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215 5 10 - 100 100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645 15 30 - 300 300 ▽430

‘어촌역’ 어항 육성 407 5 100 100 100 102 ‘어촌역’ 어항 육성 287 5 20 80 80 102 ▲120

기타

(소 계) 570 25 47 185 190 123 (소 계) 221 24 27 79 42 50 ▲349

어항이용관리 대책 수립 - - - - - - 어항운영관리전문기관설립운영 30 - - - 10 20 ▽30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91 4 7 59 12 10 어항정보시스템 구축 91 4 7 59 12 10 -

수리현상모니터링체계구축 75 15 15 15 15 15 수리현상모니터링체계구축 75 15 15 15 15 15 -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379 1 20 106 158 93 어항 수질관리 기반구축 - - - - - - ▲379

대국민 홍보 25 5 5 5 5 5 대국민 홍보 25 5 5 5 5 5 -

주1)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기존 소규모항포구)은 지방비 포함 금액임
주2) 사업 통합 : (가칭)클린어항 육성, 위생관리 어항조성, 어항수질관리 기반구축 사업은 청정어항 도입 추진으로 통합하여 추진 / 사업명칭변경 : 어항 유휴부지 활용은 유휴어항 활용으로 변경


